
[별표 3] <개정 2019.1.17.>

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
(제9조제2항 관련)

사  업  별 융 자 기 간
(상환조건) 융 자 비 율 융 자 한 도

1. 구조조정
   지원사업

자동화사업, 정보화사업, 기술개발사업화사업,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, 창업지원사업, 사업전환사업, 
설비이전사업,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, 서울형산업(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문
화관광상품산업ㆍ벤처기업 및 국제회의기획업)

     
     

시설자금
 8년 이내

(3년 거치  5년 균등 
분할상환)

소요자금의 100% 이내
8억원   이내

(단, 
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 

5억원 이내)

경영안정자금
3년 이내

(1년 거치 2년 균등 
분할상환)

1회전 소요자금의 100% 이내(시설자금 
지원범위 내)
중소기업공동사업은 시설자금 지원범위의 
1/4 이내

 3억원 이내

2. 입지지원사업

 
 
 
 
 

지식산업센터
건설사업

8년 이내
(3년 거치  5년 균등 

분할상환)
 지식산업센터  건설비의
 75% 이내  200억원 이내

지식산업센터
입주지원 사업

8년 이내
(3년 거치  5년 균등 

분할상환)
 입주자금의 75% 이내  8억원 이내

공장용지
임대사업

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

분할상환)
 용지매입비의 75% 이내  20억원 이내

산업단지
입주지원 사업

8년 이내
(3년 거치  5년 균등 

분할상환)
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
 각 75% 이내  8억원 이내

벤처기 업집적시설 
및 소프트웨어 진흥
시설설치사업

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

분할상환)
 건축경비의 75% 이내 200억원 이내

 벤처기업 입주지원 
사업

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

상환)
 입주자금의 75% 이내  8억원 이내



사  업  별 융 자 기 간 융 자 비 율 융 자 한 도

 공장  및 사업장 설치 사업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  사업비의 75% 이내  50억원 이내

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  건축비의 75% 이내  100억원 이내

산업개발진흥
지구ㆍ특정개발진흥

지구 내
권장업종 관련

시설건설사
업

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  건설비의 75% 이내  100억원 이내

시설 
증ㆍ개축 

사업
8년 이내
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
증ㆍ개축 사업비의 75%  

 이내  10억원 이내
입주지원사

업
8년 이내
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
시설매입비 또는 

임차보증금의 75% 이내  8억원 이내

 자산화사업
15년 이내

(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
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상환

3년 거치 12년 균등 분할상환)
사업장 매입비의 75% 

이내 50억원 이내

 3. 유통업구조개선 사업 ∘공동창고 설치 및 사업비의 범위 : 기반, 건축공사비(부대시설비 포함), 건물임
차비 및 건물매입비(토지는 제외)

 시장시설개선 15년 이내
(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) 소요자금의 75% 이내  10억원 이내

 공동창고설치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 소요자금의 75% 이내  15억원 이내

 점포시설개선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 소요자금의 100% 이내  1억원 이내

 4. 시장재개발 사업

∘ 시장재개발사업비의 범위 :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
  건축, 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
   - 부속시설 : 주차장, 소비자 편익시설, 통로, 화장실 등
   - 설비비 : 전기, 기계설비, 상하수도시설, 냉난방시설 등 설치비
   - 필요경비 : 건물철거비, 이주비 등(단, 총사업비의 30% 이내에 한함)
∘ 임시시장설치사업비의 범위 : 임시시장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

 시장재개발 사업 15년 이내
(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) 사업비의 75% 이내

100억원 이내
(단, 지역경제활성화
를 위하여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 경우에
는  100억원을 초과 
하여 지원할 수 있
음) 

 임시시장설치 사업 15년 이내
(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) 사업비의 75% 이내  10억원 이내



사  업  별 융 자 기 간 융 자 비 율 융 자 한 도

5. 외국인투자기업 지원
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

외국인 투자금액 범위이내의 임
차료, 건축비 또는 건물매입비 
및 이에 부대하는 기계 등 설비
비

 20억원 이내

6. 중소기업연구소 설립

 부설연구소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

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
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% 이내  5억원 이내

 공동연구소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

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
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% 이내  10억원 이내

7. 건설사업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

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의 
75% 이내  5억원 이내

8. 호텔사업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

호텔건설비, 증ㆍ개축비의 75% 
이내  10억원 이내
호텔 개ㆍ보수비의의 75% 이내  5억원 이내

9. 숙박사업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

 숙박시설건설비, 증ㆍ 개축비의 
75% 이내  5억원 이내

숙박시설 개ㆍ보수비의 75% 이
내  3억원 이내

10. 중소기업 공동사업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  사업비의 75% 이내

100억원 이내
(단, 지역경제활성화를 
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경우 100억원
을 
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
음)

11. 운송업구조개선 사업 8년 이내
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  소요자금의 75% 이내  8억원 이내


